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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내 원자력 기술력이 향상됨에 따라 기존의 원자력 선진국과의 력 이외에 개도

국과의 력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기존의 원자력

력 정은 원자력발 소를 심으로 이 되는 물자, 기술 등이 핵확산과 연계되지 

않도록 하기 한 각종 력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방사선  방사성동 원

소의 이용을 주요 상으로 하는 력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은 양국간 력에 장애

요인이 될 수 도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은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방사선 력 정 체결을 한 모델 정 개발을 하여 정에 포함되어

야 할 기본 원칙과 조항별로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을 분석하 다.

Abstract

As the domestic nuclear technologies are matured, the necessities for the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are gradually increasing, in addition to 

those for developed countries. The existing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s 

concluded by Korea contain various conditions in the use of the transferred 

nuclear material and technologies for nuclear power plants to prevent nuclear 

proliferation. As such conditions could be an obstacle to a bilateral cooperation, 

some of them are better to be omitted for the cooperation focused on the 

utilization of radiation and radioisotopes. In this article, the basic principles and 

articles for the model agreement for the utilization of radiation and radioisotopes 

has been analyzed.



1. 원자력 력 정의 주요요소

원자력 력 정의 내용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크게 정의 용 상, 공 국의 

권리, 수령국의 의무  력의 조건 등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1 참

조). [1]

가. 정의 용 상

정의 용 상은 종류와 범 로 구분할 수 있다. 정에 규정되는 공 국의 통제

권은 모든 물질, 장비, 기술에 해 용되는 것이 아니라 핵확산에 직‧간 으로 

연 되는 특정 물질, 장비, 기술 등에 한정되어 용된다. 상의 종류는 크게 핵물

질(nuclear material), 물질(material), 장비(equipment)  기술(technology)로 구분할 

수 있다. 이  핵물질은 직 으로 핵무기에 사용되거나 는 핵무기에 사용되는 

물질의 원천이 된다는 측면에서 제일 민감하게 취 되어 온 품목이다. 핵물질은 선

원물질(source material)과 특수핵분열성물질(special fissionable material)로 구분된

다. IAEA 헌장 제20조에서는 천연우라늄, 열화우라늄 (depleted uranium), 토륨 등

을 선원물질로 정의하고 있으며, 특수핵분열성물질은 루토늄-239, 우라늄-233, 동

원소 235 는 233으로 농축된 우라늄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의 용 상

이 되는 물질은 핵물질이 아닌 것  핵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물질로 수 등을 

의미한다. 부분의 정에서는 NSG 지침의 Part 1 통제품목의 비핵물질, 장비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기술을 정의 용 상에 포함하는 것은 핵확산과 련될 

수 있는 장비나 시설을 제조하거나 물질을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의 국가간 

이 을 통제하기 해서이다. 정의 통제권은 이 된 품목에만 용되는 것이 아

니라 이들로부터 생된 품목에까지 용되고 있다. 생된 품목에까지 정의 통

제권을 용하는 것은 그만큼 정의 통제권을 강화하게 된다. 즉, 생된 품목의 

범 를 어디까지로 잡느냐에 따라 정의 통제권 수 이 결정된다.

나. 공 국의 권리

공 국의 권리는 사 동의권과 반환청구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 동의권은 정

의 용을 받는 품목과 련하여 수령국이 특정한 활동을 하고자 할 때 공 국의 

동의를 미리 받도록 하는 공 국의 권리를 말한다. 이는 수령국이 IAEA 안 조치

를 이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수령국 정부의 핵비확산 의지 는 국내 기 의 활동에 

한 통제 능력을 으로 믿을 수는 없으므로 공 국 정부가 신 통제 능력을 

확보한다는 논리이다. 사 동의의 상은 제3국 이 , 재처리, 농축 등 핵확산과 연



계될 수 있는 활동들이다.

그림 1 원자력 력 정의 주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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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권은 이미 이 되어 소유권이 넘어간 품목에 해 공 국이 수령국에 반환

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반환청구권은 정의 종료, 수령국의 의무 반 

등으로 공 국의 통제권이 행사될 수 없게 될 경우, 핵확산에 연계될 수 있는 품목

을 반환 받아, 원천 으로 군사  목 에의 용 험을 제거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 수령국의 의무

수령국의 의무는 크게 평화  이용보증, 안 조치 용, 물리  방호조치 용을 들 

수 있다. 평화  이용 보증이란 수령국 정부가 정에 따라 이 된 핵물질, 물질, 

장비, 그리고 이로부터 생된 품목이 평화  목 으로만 이용되고 폭발장치  군

사  목 으로 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 국 정부에 보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

조치 용은 평화  이용의 검증을 하여 이 된 품목  이로부터 생된 품목

에 하여 수령국이 IAEA의 안 조치를 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물리

 방호 용은 이 된 품목  이로부터 생된 품목에 하여 수령국이 물리  

방호조치를 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리  방호란 핵물질의 

불법 인 도난‧분실과 원자력 시설의 괴 행  등을 사 에 방지하고 동 사안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총체 인 응조치를 강구하는 일련의 행 를 말한다.

라. 력의 조건

력의 조건은 력분야  형태, 력의 범 , 력의 발효  종료조건, 통제권의 

유효기간,  분쟁해결 차 등에 한 것이다. 정에서 양국간 원자력 력의 분야 

 형태를 미리 규정하는 것은 핵확산과 련될 수 있는 분야에서의 력을 제한하

는데 기본 목 이 있다. 일반  는 개 으로 력 분야 는 형태를 규정하게 

되면 민감한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력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

어 정부 차원에서 양국 력 주체간의 력을 통제할 근거가 희박해질 수 있기 때

문이다. 력의 범 는 일반 으로 평화  이용 분야에서 각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

은 력 주체들간에 양국의 법령 체제에 하는 력을 이행한다는 원칙을 명시하

고 있다. 통제권의 유효기간은 수령국이 공 국의 통제권을 피하기 해 정을 종

료시킬 경우에 비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안 조치 용, 사 동의

권, 물리  방호조치 등에 용된다.



2. 표  방사선 력 정 문안

가. 방사선 력 정의 작성 배경

우리나라는 1956년 미국과 원자력 력 정을 처음 체결한 이래, 원자력의 에 지 

이용을 력의 심 분야로 두고 세계 각국과 유사한 방식의 원자력 력 계를 확

하여 왔다 (표 1 참조). 이러한 과정에서 체결한 력 정은 핵물질의 이 을 

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 조치  물리  방호와 같은 조건을 필수 으로 

포함하고 있다. [2] 향후 우리나라가 원자력 력 계를 새롭게 맺을 수 있는 국가들

은 우리나라보다 원자력발 분야에 늦게 진입하 거나 이 분야의 활동이 상 으

로 활발하지 않은 국가들은 물론, 아직 원자력발 이나 원자력의 에 지 이용에는 

거의 심을 가질 수 없는 나라들이 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국가들 에서 원자

력발 이나 에 지 이용을 추진하고 있거나 비 인 국가에 해서는 기존의 원자

력 력 정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을 그 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며, 필요한 경우

에는 우리나라가 이미 마련해 둔 한국 원자력 력 표 정안을 상 국에게 제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의 에 지 이용분야에는 심이 없거나 이를 추진할 여력이 없어, 

원자력기술  오직 방사선이나 방사성동 원소 기술, 즉 비에 지분야의 기술만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에 해서는 기존의 한국 원자력 력 표 정안의 내용이 

수용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핵물질을 이용하지 않거나 향후에도 이용할 의

지가 없는 국가에 하여 안 조치 용이나 물리  방호 실시와 같은 조항의 용

을 제안하는 것은, 이러한 나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이해되거

나, 설령 장래 에 지 분야의 이용 가능성을 미약하나마 인정하더라도, 정문의 내

용을 수용하여 양국간 력 정을 체결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을 필요로 하게 될 것

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비 에 지 분야 기술만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에 해 

력 계를 략 으로 확 하기 해서는 이러한 목 에 맞는 새로운 개념의 력

정 문안이 필요하게 된다. 즉 방사선 력 정은 아직 우리나라 정부와 공식 인 

원자력 력 계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 에서 원자력의 에 지 이용보다는 방사

선  동 원소 이용에 주력하는 국가를 상으로 양국간 원자력분야의 력을 

한 기본 인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구상되었다.



표 1 우리나라의 원자력 력 정 체결 황

기간 정체결국가  서명연도 비고

1950년 미국 (1956)
미국과의 정은 1972년 

 1974년 개정

1960년 -

1970년
스페인 (1975), 캐나다 (1976),

호주 (1979)

1980년
벨기에 (1981), 랑스 (1981),

독일 (1986)

1990년

일본 (1990), 국 (1991),

국 (1994), 아르헨티나 (1996),

베트남 (1996), 터키 (1998),

러시아 (1999)

일본과는 력각서 교환

2000년

라질 (2001), 체크 (2001),

우크라이나 (2001), 이집트 (2001),

칠  (2002)

나. 방사선 력 정의 작성시 주요 고려 요소

방사선 력 정의 작성에 있어 기존의 원자력 력 표 정안과의 차별화를 하여 

우선 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사선 력 정 작성에서 가장 우선 으로 고려하여야할 요소는 핵물질이다. 

기존의 정은 핵물질의 양국간 이 을 심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핵물질은 선원

물질과 특수핵물질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선원물질의 로는 우라늄, 토륨 등을 들 

수 있으며, 특수핵물질의 로는 루토늄, 농축우라늄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방

사선 력 정에서는 이러한 핵물질의 양국간 이 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설정하

며, 핵물질의 이 이 필요하다고 단되는 력 계에 해서는 기존의 원자력 력 

표 정안을 용하면 될 것으로 본다.

둘째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핵물질의 거래에 따라 필연 으로 수반되는 IAEA의 

안 조치 용이다. IAEA의 안 조치 자체가 핵물질의 불법사용을 감시하기 한 

활동이므로, 이러한 핵물질의 거래가 원천 으로 발생하지 않는 력 계에서는 안



조치에 한 조항을 남겨둘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안 조치를 실시하는 기

본 철학이 핵물질을 이용한 핵무기의 제조를 방지하기 한 것이므로, 원자력의 평

화  이용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안 조치의 기본정신은 존 하

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 역시 핵물질의 이용에 따라 필연 으로 발생하는 물리

 방호의 실시이다. 물리  방호 역시 핵물질을 외부의 으로부터 안 하게 보

호하기 한 개념이므로, 핵물질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력 계에서는 물리  

방호에 한 언 이 불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핵물질의 안 리에 한 세

계  심이 지속 으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용 가능하다면 최소한의 언

은 필요하다고 본다. 즉 방사선 력 정을 체결할 상  국가가 물리  방호 약에 

가입하 을 경우에는 이에 한 언 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넷째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핵물질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사 동의권과 련

된 내용들이다. 즉 이 된 핵물질을 이용하여 농축, 재처리 등의 핵무기 개발에 

용될 수 있는 민감한 기술들을 용하기 해서는 핵물질을 공 한 국가의 사 동

의권이 필요하나, 핵물질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에 한 언 이 불필요할 것으

로 본다. 그 외에도 핵물질의 이 과 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으나, 

부분 앞에서 언 한 요소에 부수 으로 수반되는 것들이다.

다. 한국 표  원자력 력 정안과의 비교

원자력 력 표 정안 (이하 원자력 정안)과 방사선 력 정안 (방사선 정안)

의 구성을 공통항목과 세분화된 항목, 그리고 생략된 항목이라는 3가지 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양 정에서 공히 다루는 조항은 문, 용어정의, 재이

, 핵폭발  군사  이용, 분쟁해결, 발효  개정에 한 조항들이다. 두번째로, 

세분화된 항목은 원자력 정안에서 력의 분야  형태, 력의 성격  범 로 

규정한 2개 조항이다. 이들 조항은 방사선 력 정에서는 자는 력분야, 원자로 

 핵물질분야 력, 력형태로 세분화되었고, 후자는 력주무기 , 보조약정, 정

보의 유포로 세분화되었다. 세 번째로, 방사선 력 정하에서 생략된 항목은 재처

리  농축, 실시약정의 체결, 안 조치, 물리 방호, 원자력 안   환경보 , 

상별 정의 용기간, 력의 종료, 공 국의 다 통제 조정, 부속서에 한 조항 

 부속서가 생략되었다 (표 2 참조). 각 조항별로 양 정에서 다루는 내용을 비교

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원자력 력 표 정안과 방사선 력 정안의 구성

원자력 력 표 정안 방사선 력 정안

조 항 내  용 조 항 내  용

 문  문

제 1 조 용어 정의 제 1 조 용어 정의

제 2 조 력의 분야  형태 제 2 조 력분야

제 3 조 원자로  핵물질 분야 력

제 4 조 력형태

제 3 조 력의 성격  범 제 5 조 력 주무기

제 6 조 보조약정

제 7 조 정보의 유포

제 4 조 재이 제 8 조 재이

제 5 조 재처리  농축

제 6 조 실시약정의 체결

제 7 조 핵폭발  군사  이용 제 9 조 핵폭발  군사  이용

제 8 조 안 조치

제 9 조 물리  방호

제 10 조 원자력 안   환경보

제 11 조 상별 정의 용기간

제 12 조 력의 종료

제 13 조 분쟁 해결 제 10 조 분쟁해결

제 14 조 공 국의 다 통제 조정

제 15 조 부속서

제 16 조 발효  개정 제 11 조 발효  개정

부속서A 장비  물질 해당 품목  

부속서B IAEA 헌장의 핵물질 정의

부속서C 물리  방호조치 수

1) 문  용어 정의

문의 구성은 방사선 력 정에는 원자력 력 정에서 다루는 내용에 추가하여 

‘양자가 물리  방호조치를 시행함을 상기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한 언 은 상 국이 물리 방호 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수록할 것을 

제안하여야 할 것이다. 방사선 력 정하에서는 핵물질의 교환이 력분야에 포함

되지 않으므로, 근본 으로는 물리  방호조치를 언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양국

이 공히 물리 방호 약에 가입하고 있다면, 문에 이를 언 함으로서 핵물질의 

안 리를 요시하고 있음을 외 으로 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방사선 력 정하에서는 핵물질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을 명확히 하기 

하여 구체 인 핵물질이 무엇인지에 한 정의는 필요하나, 그 외 장비나 물질 

는 기술에 한 정의는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된다.  그러나 방사성

력 정에서는 력의 주요 상이 될 방사성동 원소의 이용개발에 한 불필요한 

제약을 방하기 하여, 진단  치료용 동 원소의 생산과 같은 행 는 군사  

목 의 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3]

2) 력분야  력분야 확 시의 조치

력분야는 원자력 정과 방사선 정의 용 여부를 단하는 가장 우선 인 단

기 이 되며, 결과 으로 방사선 정하에서는 력분야가 상 으로 축소될 수 밖

에 없다. 단기 의 가장 주요한 요소는 핵물질의 이  여부와, 원자로의 설계․ 

제작을 한 력을 할 것인지가 될 것이다.

원자력 정에서는 원자력분야의 가능한 력범 를 모두 망라하고 있으나, 방사선

정은 다루는 범 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방사선 정에서는 핵물질의 이 이나 원자로분야의 력 등에 한 수요가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하기 하여 새로운 정을 체결한다는 을 밝히며, 이를 통

하여 양국의 력 활성화에 한 기 를 암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원자력 정

과 방사선 정의 력형태, 즉 력수단에 한 두드러진 차이 은 자는 핵물질

이나 장비를 교류할 수 있는 에 반하여, 후자는 이를 방사성동 원소와 방사선발

생장치의 이 으로 체한 이라 할 것이다.

3) 력 주무기 , 보조약정  정보의 유포

원자력 정에서는 단일 조항하에 력의 범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 으

로는 원자력 정에서는 4가지 내용 즉 첫째 평등  상호이익을 바탕으로 정  

당사국 법령에 따른 력, 둘째 당사국 정부가 승인한 주체간의 정보, 핵물질, 장비, 

기술의 이 , 셋째 교환된 정보의 사용 제약, 넷째 정보의 지 재산권 보호를 기술

하고 있다.

방사선 정에서는 담기  지정을 통한 력 이행에 한 책임 소재를 강조하고, 



이의 이행을 진하기 하여 문기 간 보조약정 체결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본다. 정보사용의 제약은 정보의 유포를 필요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기 하여 방사선 정에서도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나, 지 재산권에 한 내

용은 사안별로 보조약정에서 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된다.

4) 재이 , 사 동의  군사  이용 등

정의 용을 받는 품목에 하여 제3국으로의 이 을 제한하는 규정은 방사선

정에서도 그 로 용하여야 할 것이다. 원자력 정과의 차이 이라면 방사선 정

에서는 재이  제한 품목  핵물질을 언 할 필요가 없다는 이다. 정의 용을 

받는 품목을 핵무기제조나 기타 군사  목 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규정도 방사선

정에서 그 로 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원자력 정에서 다루고 있는 조항 에서 농축  재처리, 실시약정, 안 조치, 

물리  방호, 안   환경보 , 용기간에 해서는 방사선 정에서 언 할 필요

가 없을 것으로 단된다. 농축  재처리는 방사선 정의 범 에 포함되지 않으므

로 이에 한 조항  사 동의권의 이행을 한 실시약정의 체결에 해서는 언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안 조치  물리  방호는 그 성격상 핵물질

을 상으로 하므로 방사선 정에서는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정의 용기

간은 핵물질, 물질, 장비  기술이 언제까지 정의 용 상이 되는지를 명확히 

하기 한 것이므로, 방사선 정에서는 굳이 언 할 실효성이 없다고 단된다. 

정의 종료 조건에 한 조건은 재처리 의무 반, 안 조치 의무 반 등 여러 가지

를 고려할 수 있겠으나, 군사  목  사용 지 의무 반을 제외하고는 방사선 정

과 련성이 없다고 단되며, 군사  목  사용 지 의무 반시의 력의 종료조

건을 명시하는 것조차도 실익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굳이 언 하지 않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5) 분쟁해결  정의 발효 등

분쟁해결  정의 발효에 한 조항은 원자력 정과 방사선 정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방사선 정에서는 정의 종료에 한 조건을 언 하지 않으므로 방사

선 정의 최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 종료 이후의 의

무 수 범 는 보조약정으로 추진 인 사항에 한 규정을 명시하는 것으로 치할 

수 있다고 단된다. 공 국의 다 통제 역시 농축이나 재처리에 해서 용할 사

항이므로 방사선 정에서는 언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3. 결론  건의사항

국내 원자력 기술력이 향상됨에 따라 원자력 선진국과의 력 이외에 개도국과의 

력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원자력 력 정은 이 된 핵물질과 기술 등

이 핵무기 제조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한 각종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은 방사선  방사성동 원소 이용 주의 력 확  노력에는 장애

요인이 될 수 도 있으므로,  불필요한 력 조항들은 수정하여 새로운 력문안을 

수립하는 것이 향후의 원자력 기술의 양국간 력 확 를 해서 바람직할 것이다.

방사선  동 원소 분야를 주로 한 력 계에 용할 수 있는 정문의 작성을 

해서는, 첫째 핵물질의 이 을 상범 에서 제외하고, 둘째 핵물질의 거래에 따

라 부수되는 IAEA의 안 조치 용을 배제하며, 셋째 물리 방호는 문에서만 최

소한으로 다루며, 넷째 사 동의권에 한  조항을 배제하는 것을 주요하게 고려하

여야할 것이다. 이에 따라 방사선 력 정 본문에서는 재처리  농축, 실시약정의 

체결, 안 조치, 물리 방호, 원자력 안   환경보 , 상별 정의 용기간, 

력의 종료, 공 국의 다 통제 조정, 부속서에 한 조항 등이 생략될 수 있을 것이

다. 방사선  방사성동 원소의 이용 진과 련하여, 이들의 이용에 수반되는 방

사선  방사성동 원소의 안 과 보안에 한 문제 들을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

이다. 이를 해, IAEA를 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핵물질방호 약의 개정추이를 주

시하고, 약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그 결과를 정문안에 새로이 반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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